
■ 의료법 시행규칙 [별표 6] 

의료기관의 급식관리 기준(제39조 관련)

 1. 환자의 영양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병원장이나 부원장을 위원장으
로 하는 영양관리위원회를 둔다.

 2. 환자의 식사는 일반식과 치료식으로 구분하여 제공한다.
 3. 환자급식을 위한 식단은 영양사가 작성하고 환자의 필요 영양량을 충족시킬 수 

있어야 한다.
 4. 환자음식은 뚜껑이 있는 식기나 밀폐된 배식차에 넣어 적당한 온도를 유지한 상

태에서 공급하여야 한다.
 5. 영양사는 완성된 식사를 평가하기 위하여 매 끼 검식(檢食)을 실시하며, 이에 대

한 평가 결과를 검식부(檢食簿)에 기록하여야 한다.
 6. 영양사는 의사가 영양지도를 의뢰한 환자에 대하여 영양 상태를 평가하고, 영양 

상담 및 지도를 하며,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.
 7. 식기와 급식용구는 매 식사 후 깨끗이 세척·소독하여야 하며, 전염성 환자의 식

기는 일반 환자의 식기와 구분하여 취급하고, 매 식사 후 완전 멸균소독하여야 한
다.

 8. 수인성 전염병환자가 남긴 음식은 소독 후 폐기하여야 한다.
 9. 병원장은 급식 관련 종사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

하며, 종사자가 전염성 질병에 감염되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
다.

 10. 병원장은 급식 관련 종사자에게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
